
타전공 개설과목 대체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제정 2022. 6. 13.

개정 2022. 7. 22.

개정 2025. 2.  5.

개정 2025. 5. 20.

개정 2025. 7. 30.

제1조(목적) 

이 시행세칙은 「자유전공학부 졸업 규정」에 따라 타전공 개설과목을 자유전공학부 전공과목 중 전

공선택 대체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

제2조(정의) 

  타전공 개설과목은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선택하여 승인받은 주전공, 부전공, 연합전공, 연계전공의 전

공필수⋅전공선택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전공 교과목을 의미한다.

제3조(이수 시기) 

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에 이수한 과목만 대체 인정 대상에 포함한다.

  1. 학생의 전공(주전공, 부전공, 연합전공, 연계전공, 심화전공) 중 마지막으로 진입한 전공의 직전 정

규 학기까지 포함하며, 계절학기는 제외한다.

  2. 등록 정규 학기 6학기(3학년 2학기) 까지만 포함하며, 6학기 이전의 계절학기는 포함한다.

제4조(대체인정 대상 요건)

  ①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과목만 대체 인정 대상에 포함한다. 

  1. 서울대학교에서 개설된 학과(부) 전공과목 중 전공탐색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으로 한정하며, 아래 

과목은 제외한다.

  가. 처음부터 [일반선택]으로 개설되는 과목 

  나. 국제하계강좌

다. 대학원 개설과목

라. 승인 받은 전공의 졸업기준 이수 학점을 초과하는 전공과목

  2. 성적평가방식이 A-F 인 과목만 포함한다.

  ② 타전공 개설과목으로, 승인받은 전공의 졸업기준 이수 학점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대체 인정 대상

에 포함한다. 

 

제5조(기타사항) 

 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부대학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

부칙 (2022.06.13.)

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2.07.22.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5.02.05.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개정된 세칙의 내용은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한다. [개정 2025.7.30.]

부칙 (2025.05.20.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